
맛살에 의한 식중독 사고

□사실관계

서울에사는피해자○○○씨는동내판매점에서

맛살을구입후포장을개봉하여먹던중냄새가이상

하여확인결과변질된것을확인하고, 판매점에항의

함. 피해자는그날늦은밤식중독증상을보여병원에

입원하여치료를받은사고임.

□처리결과

맛살제조업자의제조공정은제조시철저한위생처

리를하고있으며, 판매점에서의냉동보관도별이상

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음. 다만판매시에는온장고

에진열하고있었음. 결국사고발생후판매점주인이

맛살의부패성을확인하 으며, 제품이비록유통기

간이내라할지라도포장상의과실로부패균이침투

하여부패가진행될수도있을것으로판단함. 따라서

맛살로인하여식중독이발생한것으로추정함.

※제조업자는기업이미지실추를이유로보험금청구

를포기하여자체처리함.

□보험금지급: 합의금액＼2,000,000원

구운 장어에 의한 식중독 사고

□사실관계

○○횟집에서임모씨외1인이점심식사로장어구

이를먹고돌아가서이상을느낀피해자가○○의원

에서세균성식중독이라는진단을받음. 피해자의진

술내용및병원의진단서등을검토할때피보험자의

법률상배상책임이있는것으로판단됨. (상병명: 독성

장염(식중독), 독성두드러기)

□처리결과

단독사고로서피해자가보건소등에서 변검사를

통해섭취한음식물에하자가있음을입증하여야하

나, 피해자의상병명과, 피해자들의진술등을고려하

여사실관계의입증을 신하 고피해자의과실은

없음.

□보험금지급: ＼1,780,000원

세정제결함에 의한 자동차 휠 손상

□사실관계

경기도에사는○○○씨는세차장에서구입한세정

제를사용하기위해취급설명서를숙지한후적당량

을분사하여이상이없자전체휠에분사하여사용하

으며, 익일비포장도로로차량을운행후동장소에

세차를하기위해들러휠의상태를확인해보니휠의

광택이벗겨지고얼룩이져있었음.

□처리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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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자는손상된휠의상태를조사하고, 제품을테

스트하 음. 그결과세정제의성분상수입차의경우

세정제와의화학작용으로인해휠표면에손상될가

능성이있는것으로확인됨. 또한피해자가제품사용

전취급설명서를숙지한후제품을사용하 으며, 휠

자체에제품하자가없어세정제의결함으로인하여

사고가발생한것으로결론지었음. 제조업자는제품

사용설명서에수입휠에는세정제를이용하는것을

금지하는문구를삽입하는 응을함.

□보험금지급: 약＼1,200,000원

스틸로프의 파손에 의한 작업자 사망사고

□사실관계

말레이시아의 교각건설현장에서 강선연결작업

도중Tension을받던강선이끊겨작업중이던인부

가튕긴강선에머리를맞아사망한사고임. 

□처리결과

강선의인장강도에 한조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

피해자와합의함.

□보험료지급: 합의금액약＼200,000,000원

킥보드결함에의한상해

□사실관계

한아파트에서퀵보드를타는M씨의6살난아이가

퀵보드의핸들과바퀴가분리되면서넘어져얼굴부

위에상해를입은사고임. 피해자는제조업자에게치

료비와위자료를요구함.

□처리결과

피해자와합의하여처리함.

□보험금지급: 합의금액＼1,300,000원

에스컬레이터결함에의한상해

□사실관계

피해자가에스컬레이터핸드레일을한손으로잡고

이용중5�6칸정도상향으로올라갔을때갑자기에스

컬레이터가심하게흔들려뒤로넘어지면서부상당함.

(상병명: 제1요추추체압박골절)

※사고요인: 에스컬레이터핸드레일조절용볼트의

조임상태가불량하여에스컬레이터스텝부분은계

속진행하는데핸드레일은작동이멈춰, 이동속도

의차이로발생한사고임.

□처리결과

피보험자는에스컬레이터를유지, 보수하는업체로

서장력조절용볼트가잘조여져있는지를점검할의

무가있으므로, 이에 한의무위반으로사고가발생

하 는바, 피보험자의과실을100%로산정함.

□보험금지급: ＼13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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